
[붙임 1] 평생학습계좌제 안내

평생학습계좌제 안내

□ 개념

◦ 개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습계좌에 기록․누적하여 체계적인 학습 설계

를 지원하고, 학습결과를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

수 있게 하는 제도로 국민의 학습선택권 보장 및 자기주도적 학습설계를 촉진

□ 대상 : 전 국민

□ 법적 근거

평생교육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

평생교육법 제23조 (학습계좌)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

인적자원의 개발‧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(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

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)를 도입‧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

□ 구성 요소

① 학습과정 평가인정

▶

② 학습이력관리시스템

▶

③ 학습결과 활용

학습과정 평가인정을 통한 
학습과정 DB 등록

개인별 학습이력 누적․관리
학력‧자격연계

고용․학습상담자료 연계

◦ (학습과정 평가인정)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습과정 중 평가인정의 일

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을 평가하여 학습계좌에 등록 가능한 학습과정으로

인정하는 절차

◦ (학습이력관리시스템) 학습자가 학습이력을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

에 만든 학습계좌로 인적사항, 학력, 자격증, 경력, 평생교육 이수 실적, 특기

사항(교육 및 연수, 외국어, 자원봉사, 수상, 간행물, 취미 및 동아리 등)을 수

록(www.all.go.kr)

◦ (학습결과 활용) 자신의 학습이력을 평생학습이력증명서 또는 평생학습이력철

로 발급받아 학습설계, 학력 및 학위, 자격 취득과 연계하거나 고용 및 인적자

원 개발, 자원봉사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



 〇 성인문해교육 : 평가인정 학습과정(기초문해교육영역) 이수 시 초등․중학교 학력 인정

                   (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5조)

 〇 검정고시 : 평가인정 학습과정(검정고시 연계과정) 이수 시 검정고시 응시과목 면제

              (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15조,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2조)

□ 운영 체계도

※ 학업 중단자 및 성인 학습자의 초·중 학력 인정과 연계

□ 추진 체제

<교육과학기술부> ▶

정책 결정
기본계획 수립 / 예산 확보 및 지원 / 

학습과정 평가인정 결과 승인 / 
학습계좌자문위원회 및 학습과정 평가단 구성 / 유관부처와의 

협력을 통한 학습계좌 활용방안 마련

<평생교육진흥원> ▶

정책 집행
실행계획 수립 / 학습과정 평가인정 운영 / 

평가인정 학습과정 확보 / 학습상담 및 설계 체제 마련/ 
학습이력관리시스템 구축․운영(학습계좌 개설 및 등록) /

대국민 홍보 실시

<평생교육기관> ▶
 학습과정 평가인정 신청 / 학습과정 등록‧운영‧관리 /  

학습이력관리시스템 운영(일부 권한 위임)

<학습자> ▶
학습계좌 개설 신청 및 등록 / 학습과정 이수 /

학습과정 이수 결과 입력 및 누적관리 / 학습과정 모니터링 


